
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
일련

번호
소재지

지번

(원래 지번)
지목

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

비고
공부상

면적

(㎡)

편입

면적

(㎡)

성명

또는

명칭

주소

성명

또는

명칭

주소
권리의 종류 및 

내용

297mm×210mm[백상지 80g/㎡]


